
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[별표 9] <개정 2024. 10. 4.>

체류자격(제61조의2제2항 관련)

외국인의 체류자격(기호)

 1. 문화예술(D-1), 유학(D-2), 산업연수(D-3), 일반연수(D-4), 취재

(D-5), 종교(D-6), 주재(D-7), 기업투자(D-8), 무역경영(D-9), 구직

(D-10)

 2. 교수(E-1), 회화지도(E-2), 연구(E-3), 기술지도(E-4), 전문직업

(E-5), 예술흥행(E-6), 특정활동(E-7), 계절근로(E-8), 비전문취업

(E-9), 선원취업(E-10) 

 3. 방문동거(F-1), 거주(F-2), 동반(F-3), 재외동포(F-4), 영주(F-5), 

결혼이민(F-6)

 4. 기타(G-1)(「난민법」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과 공단이 

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)

 5. 관광취업(H-1), 방문취업(H-2)


